
 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
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9 월 18일

통  계  청  장

1. 통계의 명칭 : 한식산업실태조사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농림축산식품부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4058호 [2022. 10.13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9.11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

모집단

•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내 
한식음식점업

• 2020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내 
“한식산업 실태조사 추진을 위
한 현황 파악 및 분류체계 개선” 
(2022) 연구에 의해 정의된 한
식음식점업 및 주점업과 한식
제조업

한식산업 분류체계 연구 결과 및 
최초 승인 조건에 따른 통계작성 
대상 범위 확대

표본설계
• 한식음심점업 1,500개 총 2,500개

• 한식음식점업 및 주점업 1,500개

• 한식제조업 1,000개

통계작성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
표본 규모 확대

조사실시기간 • 매년 10월~11월 • 매년 9월~11월 충분한 현장조사 일정 확보를 위해 
실시기간 확대 

조사표
(조사항목)

• 한식음식점업 부문

 - 6개부문 66개 항목

• 한식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문

 - 7개부문 55개 항목

   (추가2개 ,삭제13개)

• 한식제조업 부문(신규)

 - 6개부문 40개 항목

활용도 제고 목적 및 통계
작성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한식
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문 조사표 
개선, 제조업 대상 조사표 신규 
개발

결과표
• 한식음식점업 부문 61개 • 한식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문 64개

  (신규4개, 삭제1개)

• 한식제조업 부문(신규) 46개

한식음식점업 및 주점업,제조업 
부문 조사표 개선  등으로 인한 
결과표 변경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489호


